
보호수 지정해제 요청

지 정 번 호 서2-13 지정 년월일 1996. 08. 16.

수 종 명 향나무 주 수 1주

소 재 지 중구 예관동 120-1 지 목 대지

수 령
(지정당시) 300년 수 고 10m

흉고직경

(흉고둘레)

1.6m

(0.5m)

소 유 자
주 소 -

관리자
주 소 중구 창경궁로 17

성 명 국(기획재정부) 성 명 중구청장

해제사유

ㅇ 본 수목은 19.9.7.(토) 태풍 ‘링링’ 피해로 수간이 부러져 보호수

로서의 가치 및 지정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.

ㅇ 서울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보호수 해제 요청.

현황사진

전 후



위 치 도

자치구 및

전문가 의견

본 수목은 서울시 지정 보호수로서 수관이 치우쳐 생육하던 상태에서

태풍의 북상 중 발생한 강풍에 의해 수간이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함.

고유수형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보호수 지정 목적을 상실하여

지정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

보호수 지정해제 요청

지 정 번 호 서24-7 지정 년월일 1968. 7. 3.

수 종 명 회화나무 주 수 1주

소 재 지
송파구 석촌동 248

(백제 초기 적석총 내)
지 목 공원

수 령
(지정당시) 235년 수 고 12m

흉고직경

(흉고둘레)

0.7m

(2.3m)

소 유 자
주 소 중구 덕수궁길 15

관리자
주 소 송파구 

올림픽로326(신천동)

성 명 서울특별시 성 명 송파구청장

해제사유

ㅇ 대상목은 10여 년 전부터 수관부가 고사하기 시작했으며, 현재는

가지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며 실질적으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

줄기는 10% 이하로 살아있는 조직이 극히 적은 고사 직전의 상

태임. 이에 보호수의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바 보호수

지정해제를 요청함

현황사진
※세부사진

진단의견서 참고

전(2005. 12.) 후(2019. 7.)



위 치 도

자치구 및

전문가 의견


